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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_05. 추월(앞지르기)중의 사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중앙선 침범사고의 사례를 적용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진로변경의 예에 따라 정할 수 있고 다만, 추월가능성을 예상 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참작한다.

기본요소
과실비율(%)

추월차량 피추월차량

추월금지 장소 100 0

추월이 금지 되지 않은 
장소

이중 추월 100 0

추월당한 차가 피양의무 위반 80 20

추월당한 차가 양보하지 않은 경우 60 40

  (서울민사지법 기준례, 1983년) 

판결요지
과실비율

사건번호
1차량 2차량

주행선과 추월선이 명백히 구분되어 있고 차량의 고속운행이 

허용되고 있는 고속도로상에서는 전후 진행하는 차량상호간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뒷차와의 거리를 100m정도 유지할 안

전수칙이 요구된다 할 것이므로, 추월하는 차량자신이 추월당

시는 차량의 속도까지 감안하여 추월선에서 위 안전거리를 넘

어선 후에 다시 주행선에 진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추월

당하는 차량에 감속을 하는 등의 주의의무는 없다고 한 사안

100% 0%
서울고법 

76나1681

트럭과 버스가 노폭이 협소한 비포장도로에서 서로 먼지를 쓰

지 않고 가려고 앞서거니 뒷서거니 경쟁 운행하던 중 1차량(트

럭)이 2차량(버스)를 추월하여 2차량이 갑자기 전방에 들어선 

1차량과의 충돌의 위험성을 느끼고 핸들을 급히 우측으로 돌려 

9m언덕 밑으로 추락 전도된 사고에서, 1, 2차량의 과실을 6 : 

4로 인정한 사안

60% 40%
대전지법 

78가합308

오전(09:50)에 편도2차선 경부고속도로 중 주행선인 2차선으로 

2차량(버스)이 주행하던 중(70km) 추월선인 1차선으로 2차량과 

나란히 1차량이 진행하다가 2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차선변경

을 하여 2차선 버스 앞으로 진행하면서 버스와 충돌한 사고에

서, 고속도로상을 주행하는 버스운전자가 추월선으로 주행하던 

1차량이 급진입하여 자기차선으로 진행해 오리라는 것이 예견

되지는 않지만 1차량이 버스의 계속된 차선변경요구를 받고 깜

70% 30%
부산지법 

92나1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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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 등을 켜고 주행선 진입시도를 하리라는 것을 예상하고 안

전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여 차량동태를 살피지 

아니하고 차선거리를 두지 않고 급차선에서 주행선으로 진입한 

사실에 근거하여 1차량에 70%의 과실을 인정하였다.(부산지법 

92가단63005) 그러나 항소심에서 2차량의 일방과실로 인정한 

사안

편도1차로의 도로를 주행 중 도로상의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반대차로를 침범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운전자는 전방을 

잘 살펴 마주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음 물론 

그 장소가 비록 추월이 금지된 곳이라 하더라도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후사경을 통한 후방의 교통상황도 충분히 살펴 깜박

이 등을 켜고 서행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이

유로 이를 게을리한 과실을 전혀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파기

- -
대법원

92다2775

 


